
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.

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(1996.8.8.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의2는 공공용수면이 

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(제1항),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

면은 공공용수면에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 이법을 적용한다(2항)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사유 농

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장 수면에 대하여

는 위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, 구 

수산업법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, 

구 수산업법(1995.12.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는 이법은 바다·빈지 또는 어업

을 목적으로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해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

식장과 같은 내수면은 위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될 수도 없고, 따라서 사유농지를 전용하여 인공

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담수어 양식업은 그 어느 부분도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

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위 수산업법이 정하는 신고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

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는 그 신고 유무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. (대법원 

2002.02.05. 선고 2000다69361 판결)


